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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AnalysisofEconomicDamagestoAnglersof

RecreationalCharterbytheHebeiSpiritVesselOilSpill

MinJi,Park

DepartmentofMarine&FisheriesBusinessandEconomics,

TheGraduateSchool,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studyaimstoestimatetheeconomicdamagestoanglersofthe

recreationalchartercaused by marinepollution associated with the

HerbeiSpiritvessel,which spilled 12,547klofcrudeoilin Taean

coastand caused seriousdamagesofmarineecosystemsand local

economies.Inordertoevaluatetheindirecteconomiclossforanglers

ofthecharterfishing,zonaltravelcostmethod(ZTCM)andindividual

travelcost(ITCM) method are applied to estimate the consumer

surplusformarinerecreationalanglers.Inparticular,ITCM includesa

Poissonmodel(PM),anegativebinomialmodel(NBM),atruncated

Poisson model(TPM),and a truncated negative binomialmodel

(TNBM)in orderto accountforthecharacteristicsofcountdata

(non-negativediscretedata).

Based on ZTCM using regression equation between distanceand

visitationrate,theconsumersurplusperdayperpersonwasderived

534,929won.Becauseofover-dispersion problem inPM andTPM,

NBM andTNBM areconsideredtobemoreappropriatestatistically.

Allparameterssuchasincome,fishingcareers,travelcostandcatch

thatareestimatedarestatisticallysignificantandtheoretically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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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onTNBM results,consumersurpluspertripandperperson

wasestimatedtobe277,778won,totalconsumersurplusperperson

and peryearabout2.3 million won,and the marginaleffectof

consumersurpluson% changesincatchrateisabout33thousand

won.

Theconsumersurpluswasconverted intototalindirecteconomic

damagesforaggregationreflectingthenumberofanglersanddamage

ratebasedontwoscenarios.Theeconomiclossesareevaluatedtobe

129.5billionwonto168.9billionwonbyZTCM,and67.2billionwon

to 87.7 billion won by ITCM,which means the economic losses

estimatedbyZTCM aredoubletheamountsbyITCM.Theresults

show ZTCM hasseverallimitationsincludingasensitivebiasdueto

highvisitationrateofsurrounding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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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우리나라 항만에 약20만 척의 선박이 입출항 하고 있으며,이

중 818건의 선박사고가 일어났다.화물선,예인선,여객선 등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선박 등 해양시설에 의해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이 늘 상존하

고 있다.해양오염사고의 경우 바다의 특성상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광범

위하게 피해가 확산되며,피해규모가 크며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지

역사회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하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태안지역에서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로 원유 12,547㎘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인해 해양생태

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보상 문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피해지역인 태안은 해안,갯벌,해안사구,118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바닷가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삶이 이루

어지고 있는 곳이다.그러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태안군의 바다

에서 양식업,맨손어업,어선어업 등 어업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관광객,

유어낚시객 등을 주 고객으로 하던 숙박업,음식점,소매점 등에 관광업에

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오염사고로 인해 어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조업중단 및 해산물 오염으로

인한 어획 및 양식업 수익 감소 등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

고 있지만,관광부문의 피해는 다른 분야와 달리 물리적 훼손에 의한 피

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이며,피해수준이 명확하게 규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피해액 추산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기간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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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범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이문숙·권석재,2011).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문헌자료와 유류오염 개선 인식조사를 토대로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관광자원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소비행위와 연관시켜서 간접적으로 측정하

는 여행비용법을 통하여 태안의 유류유출로 인한 관광자원의 가치 피해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여 4년이 지난 2012년에 이 지역의 유어 낚시어

선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은 갯바

위 낚시객들에 비해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환경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낚시객들의 내재된 가치의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낚시

어선 이용객에 대한 경제적 손실가치를 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

로써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유류유출사고의 경제적 손실 가치규모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또한,여행비용법 이용에 있어서 적용된 변수들과 방법론

의 영향과 한계점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유류유출오염으로 침해된 관광자원의 가치를 화폐비용으로 환산함으로

써 피해보상산정 과정 중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해양환경과 관련된 피해비

용 부분을 고려해보고,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향후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상의 의사결정 기준의 자료가 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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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서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사고 이

후의 유어낚시객들의 가치 손실을 추정한다.환경자원의 가치평가법 중

여행비용평가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유어낚시어선 관광객들의

여행 형태와 관광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는 태안의 유어낚시어

선을 이용한 유어낚시객만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5

일간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고찰하

였다.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여행비용법에 관한 연구와 유

어낚시의 규모 및 경제적 가치추정을 고찰해보았다.또한 여행비용에 시

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고려를 위한 여가통행 시간가치에 대해서 검토하였

다.제3장에서는 관광자원의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의 가치평

가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여행비용법을 중심으로 이론 및 발전과정과 지

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의 특성 및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고찰한

다.제4장에서는 유어낚시현황과 유어낚시어선어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의 사고 개요 및 추진경과와 피

해보상 현황을 분석하였다.제5장 실증분석에서는 설문내용을 통해 지역

여행비용법과 개인 여행비용법으로 유어낚시 가치를 평가하였다.유류유

출 오염 피해기간을 시나리오화 하여 설정하고,허베이 유출사고 전후의

방문객수를 통해 손실된 경제적 가치 추정하였다.제6장에서는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해양오염사고의 간접적 피해규모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 마

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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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1.여행비용법에 관한 연구

여행비용법은 1947년 호텔링(Hotelling)이 공공위락의 경제학(TheEconomics

ofPublicRecreation)에서 처음 시도하였다.이후 클로슨과 내쉬(Clawson

& Knetsch,1966)의  야외위락경제학 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

며,그 후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자원경제학 또는 관광경제학의 주요이론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그 후 Freeman(1979)에 의해 이론적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Ribaudo& Epp(1984)는 환경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행비용접근법을 적용하였다.기존 여가지역인 세인

트알반스만이 수질 악화를 토대로 수요함수와 대상지의 환경질이 개선되

었을 경우의 수요함수를 도출한 뒤 각각의 수요함수로부터 나오는 소비자

잉여의 차이를 환경질 개선의 편익으로 도출하였다. Dixon &

Hufschmidt(1986)는 태국의 롬피니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지역별 방문

율을 조사한 후,여행비용모형으로 도출한 연구가 있으며,Fix &

Loomis(1998)는 유타주의 산악바이킹지역을 대상으로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였다.

수많은 여행비용법 연구들 중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원 이용의 가치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김사헌(1982)은 용인민속촌 방문자

를 대상으로 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0.94의 방문 탄력성과 5,4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시하였고,윤여창·김성일(1992)은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경제적 평가방법을 비교연구 하였다.임원현(1994)은 공원녹

지의 관광위락가치를 여행비용법에 의해 추정하였으며,우찬복(2000)은 변

산반도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개인여행비용법과 지역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추정하였다.이주희·한상열(2003)은 가야산국립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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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여행거리를 화폐적 비용개념으로 고려하여 수요곡선을 도출하였

고,이를 통해 가야산 국립공원이 연간 77,515천km 거리비용으로 경제적

편익을 도출하였다.한상현 외(2005)는 안동하회마을 방문자를 대상으로

여행거리 및 여행시간 변수를 투입하여 여행비용의 대리변수로 여행시간

을 적용하여 소비자잉여를 도출하였다.송운강 외(2005)는 지역여행비용법

을 이용하여 태백산도립공원의 자원가치를 추정하였다.여행비용의 대리

변수로 물리적 거리,교통비용 그리고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이 포함된 총

여행비용 세 가지 모형을 통해서 1인 1회 여행 편익을 산출하여 각각

5,578원,10,718원,12,712원으로 나타났다.

허윤정 외(2007)는 송정해수욕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개인

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여행시간의 기회비용

을 시간당 임금의 ¼과 ½을 적용하였다.엄영숙 외(2008)는 변산반도 국립

공원의 소비자의 잉여도출을 위해 방문수요함수와 여가시간 가치함수를

결합하여 추정하여 1회 방문에 느끼는 소비자의 잉여는 여가시간의 가치

의 포함여부에 따라 31,000원과 56,700원으로 추정하였다.그리고 류환경

외(2008)는 중국 대련시의 부가장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인여행비용법을

적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였다.이때 여행비용은 여행거리,실제 지

출한 교통비,시간비용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

여행비용법 초기에는 지역여행비용법으로 발전을 시작하여 현재의 경우

지역여행비용법보다 개인여행비용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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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어낚시 규모에 관한 연구

국내 유어낚시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낚시인의 출조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박철형(2005)은 유어낚시인구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하

고,사회경제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출조빈도를 결정하는 출조함수를 추정

하였고,가산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이희찬(2010)은 유어낚시인구,조획량,출조비용 등 유어낚시

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전국가계 조사를 통해 지역과 연령구분에 의

한 층화별 모집단수와 표본수의 비율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

낚시 인구는 650만으로 추정되며,1회 출조 당 내수면 낚시는 60,708원,

해수면낚시는 91,208원 그리고 혼합형 낚시는 95,86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유어낚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김도훈(2005)

은 가산자료모형인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여 미국멕시코만의

Redgrouper유어활동의 수요함수를 도출하고,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

다.출조횟수,출조비용,어획률,소득,경험,유어선 소유우무를 바탕으로

음이항 모형의 추정 결과 총경제적 가치는 698.6$,1회 출조 당 경제적

가치는 179.5$로 나타났다.표희동 외(2008)은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하여

통영지역의 유어낚시객의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소비자잉여를 추정하였다.

출조횟수,비용,소득,경험,조획율 등을 바탕으로 절단된 음이항모형의

결과 1인1회당 출조 당 소비자 잉여는 18.3만원으로 나타났고,어획률

1kg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18.5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서주남 외(2012)은 전남바다목장해역에서의 유어활동에 대해

출조비용,소득,결혼여부,연령,바다목장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음

이항모형의 추정결과 1인 1회당 14.5만원,1인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51.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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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가통행 시간가치에 관한 연구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가 1단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기위해 기꺼이 지

불하고자하는 크기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절감되는 시간

이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는 달라진다.오성호

외(2006)는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로짓모형 및 림뎁

(Limde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행시간,통행요금 및 소득 3가지의 변수

를 고려함 여가통행시간가치를 1인당 11,056원/시간으로 추정해냈다.

한국 개발연구원(2012)은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서 제공하는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2010년 시점에

서 재정산한 연구로 업무통행시간가치는 시간당 임금에 인건비성 경비를

더한 비용을 적용하고 있으며,기준년도의 노동부 임금구조 조사에 따른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임금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하였다.한편,비업무통행

시간가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된 로짓모형을 통해 통행시간과 통행비

용의 한계대체율을 산출하여 추정하였다.또한 일괄적인 비업무통행시간

가치를 비업무통행과 여가통행으로 나누어 시간가치를 산정여가통행시간

가치 산정하였고,승용차 1인당 10,802원/시간으로 추정하였다.이장호

(2012)는 업무,여가,여가제외 비업무통행의 비율을 도출하여 한계대체율

법에 의한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타 비업무목적 통행에 비

하여 여가통행이 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여가통행시간가

치를 도출하여 승용차 1인당 9,175원/시간으로 추정하였다.홍상연 외

(2013)는 현행 지침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단별·차종별 통행시간가치를 세

분화하여 도로등급별 통행시간가치 및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하는 방

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연구에서 통행시간가치는 통행목적

및 수단별로 제시되고 있다.이때 통행목적의 구분은 대부분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최근에는 비업무통행을 여행(여가)통행

으로 다시 나누어서 세분화하여 산출하고 있다.



- 8 -

제3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측정이론

1.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유어낚시와 같은 자연환경자원(환경재)의 공급에 따른 편익의 측정을

위해서는 재화의 편익의 범위와 특징이 이해되어야한다.

자연환경자원의 변화에 대한 편익의 포괄적인 평가는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총가치(totalvalue)는 모든 개인들이 잠재적으로 한 재화로부

터 발생할 편익의 합이다.이와 같이 재화에 따른 총가치의 특성 및 종류

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편익가치를 측정할 적합한 방법이 선택될 수 있

고,그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결정할 사람들에게 편익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유동운,1992).

많은 학자들이 자연환경자원 가치분류에 대해 다양한 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다.1)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을 정리

해보면,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useandnonusevalue)로 크게 나눌 수

있다.사용가치(usevalue)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용가치의 특

징은 한자원의 물리적 이용으로 받는 현재의 직접적·간접적 사용가치 또

는 소비적·비소비적 사용가치로 구성된다.오락낚시,야생동물관찰,수렵

및 해변이용 등과 같은 참여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편,비사용가치(nonusevalue)는 선택가치,유산가치,이타적 가치,고

유가치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를 초월해 자연

1) Freeman(1993)은 자원의 가치는 생산자가치(간접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직접가치 혹은 개인가

치)로 분류하고, 비시장가치는 다시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권오상(2007)은 환

경재의 편익을 크게 사용가치와 존재가치 혹은 비사용가치로 개별하고, 환경재가 가져다주는 총

가치는 사용가치와 존재가치의 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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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존재하는 가치로서,자원의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 이 자원에 대

한 비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김홍균 외,2013).

사용가치는 현장참여에 대해 소비와 비소비적 사용가치를 추정하지만,

비사용가치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자원의 유지나 개선으로부터 효용을 가치로 추정한다.그러므로 비사용가

치를 추정키 위해 관찰된 행위를 근거하여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 여행

비용법(TCM)을 통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단지 가상가치평가법(CVM)

와 같은 직접적인 분석방법만이 비사용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편익의 종류 예시

사용가치

(Usevalue)

직접사용가치

시장재 어류,조개,땔감나무

비시장재
레크리에이션,조류관찰,수송

등

간접사용가치 비시장재 태풍방제,홍수통제 등

선택가치

(Optionvalue)

개인이 미래의 실제 이용 기회상실을

우려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

비사용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Bequestvalue)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

이타적 가치

(Altruisticvalue)

가족,이웃,국민의 환경재 이용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고유가치

(Intrinsicvalue)
자연환경 생태계 자체 보존에 대한 가치

총 경제적 가치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표 3-1>총경제적 가치의 분류

자료:Pearce(1990)

태안의 유어낚시의 경우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함으로 얻는 사용가치와

보전을 통해 얻는 가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태안지역의 사용가치를

여행비용평가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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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 이론

자원의 가치평가기법은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개인의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환경자원의 가치평가는 환경자원 질의 변화로 인

해 각 경제주체가 받는 효용이나 이윤에 변동이 생기게 되며,이러한 효

용이나 이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마샬(Marshall)의 소비자 잉여

(consumersurplus,CS),힉스(Hicks)의 보상변화(compensatingvariation,

CV),동등변화(equivalentvariation,EV)이 이론적 바탕으로 이용된다.후

생변화를 측정하는 개념으로는 지불의사액(WTP)와 수용의사액(WTA)가

있다.WTP는 소비자가 본래의 효용수준에서 환경변화에 의한 새로운 효

용수준으로 옮겨갈 경우에 상위 수준의 효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

만큼의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최대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의미

하고,WTA는 소비자 효용수준이 환경변화에 의해 새로운 상태의 수준을

가정하였을 때 열위상태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한 얼마만큼의

소득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낸다(김홍균 외,2013).

태안의 유어낚시와 같은 관광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힉스의 후생

변화의 측정수단으로 보상잉여(CS)와 동등잉여(ES)와 마샬의 소비자잉여

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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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연환경자원의 가치측정방법으로서의 여행비용법

자연환경자원은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에 해당된

다.자연환경자원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시장가격이 존재하여도

자연환경자원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Tobin & Houthakker,

1950,Randall&Stoll,1980).이러한 자연환경자원의 가치평가기법은 크게

시장적 방법(marketmethods),진술선호방법(statedpreferencemethods),

현시선호방법(revealedpreferencemethods)등이 있다(권오상,2007).

진술선호방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시장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자연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시장을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

법이다.이러한 방법으로는 가상가치접근방법(CVM:ContingentValuation

Method)가 있으며 이를 통해 힉스의 보상수요곡선을 도출하여 후생(CV)

을 측정할 수 있다.반면,현시선호방법은 각 개인이 환경재와 관련된 시

장에서의 행위를 통해 환경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선호를 나타냄

(revealed)으로써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소비

자들이 환경 질 변화에 반응하여 실제로 선택한 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지만,개인의 사용가치만을 평가할 수 있고,존재가치는 분

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현시선호방법은 여행비용법(TCM:Travel

CostMethod),특성가격법(HPM:HedonicPricingMethod),회피행위모

형(AvertingBehaviorModel)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이 방법으로 마샬

의 일반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으며,소비자잉여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여행비용법은 현시선호방법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주로 여가를 위해 자연환경자원을 사용하는 행위가 환경 질 변화로 인해

환경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여행객들이 여

행목적지를 방문하여 즐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분석하여 자연환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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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다시 말해서,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지출한 비용,예를 들면 숙박비,입장료,교통비 및 여행시간의 기회비

용 등에 기초하여 이들이 자연환경의 이용대가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간접적으로 도출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Larson,1992).

여행비용법은 1960대초 Clawson과 Knetsch가 여행비용법을 정교화 시

킨 후 여행비용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이후 학자들은 여

행비용법에서 변수추정,모형의 함수 추정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왔다(Wardetal.,1986).여행비용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여행

비용법(ZTCM:ZonalTravelCostMethod)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

근까지 가산자료를 이용한 개인여행비용법(ITCM:IndividualTravelCost

Method)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행비용법은 지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

다.지역여행비용법(ZTCM)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목적지에의 방문율

을,개인여행비용법(ITCM)은 개인의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한다(송운강,

2005).

1.지역여행비용법

지역여행비용법은 Clawson과 Knetsch가 제시한 방법으로,관광지의

방문자가 거주지로부터 이동하는 거리변화(소비자의 여행비용)에 따라

여행소비에 대한 수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방

법이다.여행비용법을 이용하는 과정으로는 먼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

는 데에 여행수요곡선(tripdemandcurve)을 먼저 구한 후,여행수요곡

선의 함수를 이용하여 총수요곡선(aggregatedemandcurve)을 도출한다.

그리하여 이 자연자원의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면적의 적분을 통해 소비

자의 잉여를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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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여행비용법 적용에 전제되는 가정2)

Clawson(1965)의 관광수요함수는 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거리를

변수로 하는 단일 설명변수를 제시하였다.즉,관광수요량은 거리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식 3-1)과 같이 표현된다.이에

따라 다른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Qij= f(Dij) (수식3-1)

여기서 Q= 관광수요량,

Dij= 거주지 i에서 방문지 j까지 거리

모형적용에 있어 전제되는 가정은 첫째,모든 여행자는 합리적인 판단

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현실에 있어서 모든 여행자가 합

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예컨대,모든 여행자는

A관광지의 방문비용이 상승하면 B관광지를 방문하여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관광지의 총 방문회수와 관광지 방문에 따른 여행비용을 제외한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관광

수요 결정요인 중 여행비용을 제외한 소득수준,여가시간 등의 모든 변수

는 동일하며,이들은 관광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셋째,여기서 의미하는 여행비용은 여행자원 또는 관광재를 수요하여

즐기기 위한 비용으로서,관광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여행비용을 말한

다.이 비용은 엄격히 말해 관광지의 도달에 필요한 물리적 비용(화폐적

비용)뿐 만 아니라 여행시간과 체재시간의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포

함하지만,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배제하기로 한다.즉,여행시간의 소비

2)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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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넷째,시간의 장기적 변화에 따른 여행습관,기호의 변화 등이 없다고

가정한다.따라서 기간개념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1년 또는 그 미

만이라고 가정한다.

나.지역여행비용법 적용 방법

Clawson(1965)은 두 단계를 거쳐 관광수요함수를 도출하는데,첫째는

실제 방문경험을 통해 총경험곡선(totalrecreationexperience)을 도출하

고,둘째는 총경험곡선에서 자원수요곡선을 도출한다.

총경험곡선은 다음 (수식 3-2)과 같이 표현된다.

      (수식 3-2)

여기서    지역 i에서 목적지 j로의 방문자 수

  거주지 i살고 있는 사람의 방문지 j까지 여행비용

   지역 i의 인구

또는 방문자 수 대신 방문율(visitation rate)을 사용하여 다음 (수식

3-3)와 같은 비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각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비율

(예를 들면,인구 1,000명당 방문횟수)과 여행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경험곡선을 추정할 수 있다.



 
     (수식 3-3)

위의 식을 통해 방문율과 방문지 j의 총경험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이

러한 수요함수는 거리의 역함수(distancedecayfunction)가 된다.즉,원

거리일수록 방문자 수는 감소한다.또는 여행비용이 증가할수록 방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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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다음으로는 여행지의 거리가 증가할 때마다 방문횟수가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추정하는데,먼저 총방문자 수는 지역의 인구를 주어진 방문율에

곱해서 다음 (수식 3-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수식 3-4)

이때 처음의 가격(initialprice)을 0으로 가정하는 것은 예컨대 입장료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이제 각각의 방문에 대한 추가비용 C를 한

단위씩 증가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광자원의 자원수요곡선을 도출하

게 된다.(조광익·손대현,1999)이러한 함수관계는 (수식 3-5)과 같이 표현

되며 총경험곡선에서 방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수식 3-5)

이 결과  에서 총방문자 수는  에서의 총방문자 수보다 작아지게

된다.예상방문율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등 각 지역에

대한 여행비용 증가로 인한 수요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이러한 계

산은 추가비용이 올라서 방문자수가 0이 될 때까지 지역별로 계속하고 또

여행비용이 0일 때 각 지역의 총방문자수를 합계하면 자원수요함수와 자

원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특정 관광지에 대한 자원수요곡선을 통해 방문지의 경제적 편익

(economicvalue)을 측정할 수 있다.즉 관광자원 수요곡선의 적분을 통

해 소비자 잉여(consumersurplus)를 측정할 수 있다.방문지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 (수식 3-6)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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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x

 (수식 3-6)

여기서  방문지의 총편익

 거리의 함수

  거리의 증가분

식을 통해 도출된 값은 방문지의 경제적 총편익(totaleconomicvalue)

을 의미한다.이 자원수요곡선의 내부면적의 합은 그 자원이 지니는 경제

적 가치,즉 자원편익을 뜻하며,이 곡선의 내부가 나타내는 자원편익은

자원자체의 총 편익이 아니라 소비자잉여(ConsumerSurplus)가 된다(지

선진,2000).관광객이 광광재로부터 얻는 편익은 교환가치인 시장가치와

무료로 누리게 되는 소비자 잉여가치의 합이라 할 수 있다.Clawson의

여행비용법에 따른 수요곡선은 가상비용 단위당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

는 한계편익곡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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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여행비용법

개인여행비용법은 Brown&Nawas(1970)가 처음 제시한 방법으로,개별

방문자의 여행비용과 여행시간,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다르다는 가정으로,

개인의 연간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여행비용이나 방문지의 속성 등

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

상 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개인여행비용법은 지역별 여행비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제안된 것

으로,지역여행비용법은 지역 내 개인들의 행동특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고,각 지역방문자의 정보가 평균치를 취한다.개인여행비용법

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수요모형을 도출한다(류환경,

2008).뿐만 아니라 통계적 효율성이나 개인행동을 모형화하는데 있어서

의 이론적 일관성을 가지며,임의의 지역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회

피 등의 장점 때문에 개인여행비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연자원에 대한 방문수요식는 다음 (수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특정 기간 동안의 자연자원의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며,자연자원

수요에 대한 가격지표로 여행비용,자연자원의 특성,그리고 소득,성별,

나이,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설명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 3-7)

여기서   연간방문횟수

  여행비용

  대상지의 특성

  응답자(방문객)의 특성

이 방법은 개인이 연간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와 그 목적이 현재의 방문

자 수로 수요를 추정하는 경우에 적합하다.이러한 조사된 내용을 통해

회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이것이 개인의 평균적 방문수요곡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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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방문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에서 평균여행비용을 빼면 소비자 잉여가

도출된다(유영희,2004).

초기에는 개인여행비용법을 응용할 때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회귀

방정식으로 분석하였으나,개인여행비용법의 종속변수인 개인의 일정기간

방문횟수가 비음정수(non-negativeinteger)이며 0에서 절단된 형태의 자

료특성을 갖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편의(bias)

를 발생시킨다(WardandLoomis,1986;CreelandLoomis,1990;Yen

andAdamowicz,1993;Curtis,2002).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여행비용법에

관한 연구에서 가산자료모형(CountDataModel)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여행비용법은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

진다.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기 때문에 대상 관광지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아 종속변수가 ‘0’인 표본이 표집대상에서 제

외된다.이러한 경우를 표본절단(sampletruncation)이라고 하는데,수요조

사가 표본절단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내부화할 수 있는 추정방법이 요구

된다.따라서 유어낚시객의 출조횟수인 종속변수가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인 점을 고려하여 개인여행비용법에서는 포아송 모형,음이항 모

형과 같은 가산자료모형을 사용한다.3)그리고 표본절단의 문제를 내부화

하기 위해 비유어낚시객의 의사결정을 보정할 수 있는 절단된 포아송모형

과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3) 포아송모형은 자료에 과대산포(over-dispersion)문제가 있을 경우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음이항모형을 통해서 과대산포문제는 처리할 수 있으나 과소산포(under-dispersion)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과대산포와 과소산포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감마모형(gamma model)을 이용할 수 있다.(Winkelmann, 1995;Cha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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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산자료모형(CountDataModel)

1)포아송모형(PoissonModel)

포아송 모형은 가산자료의 회귀 분석이나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형으로 무작위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 내에서 ‘0’을 포함한 사건 발생횟수와 이에 따

른 확률분포를 의미한다.특정시간 동안 특정사상이 발생했던 평균을 근

거로 하여 특정사상의 발생횟수에 대한 포아송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

음 (수식 3-8)와 같다.

Pr       

exp 


     (수식 3-8)

위 (수식 3-8)에서  는 번째 응답을,는  가 취할 수 있는 비음정

수 값으로서 여행방문횟수를,는 추정되어야 하는 포아송 모수로서 여

행방문 발생횟수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다.(수식 3-8)을 회귀식 형태로

확장하면 다음 (수식 3-9)와 같다.

  exp  (수식 3-9)

위의 (수식 3-9)에서 는 측정된 변수의 벡터를,β 또한 벡터로서 추

정되어야 할 미지의 모수를 나타낸다.지수형태를 취함으로써 적절한 분

포를 위해 요구되는 의 비음조건이 유지된다.

포아송 분포의 특성상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평균과 분산이 같다.즉,       .

둘째,단위시간이나 공간 내에서 특정사상이 발생할 확률은 나머지 단

위들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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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이항모형(NegativeBinomialModel)

포아송 모형이 가산자료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기는 하

지만 현실의 자료는 분산이 평균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산포

(overdispersion)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는 포아송 모형의 가정이 비현실적이다.즉,포아송모형은 실제적인 응용

에 있어 모형 측정의 효율성이 감소되며,모델적용과 결과 해석 및 계수

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과산포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산자료에 있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이 존

재하거나 또는 영(‘0’)의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발생한다(Cameron&Trivedi;

1988).따라서 가산자료의 과산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음

이항모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음이항 모형은 포아송 모수에 오차항을

결합시킴으로써 구축된다.

       (수식 3-10)

위의 (수식 3-10)에서 는 포아송 모수를,는 오차항을 의미한다.따

라서 음이항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는 다음 (수식 3-11)와 같다.

Pr   
 




  


  

 

(수식 3-11)

(수식 3-11)에서 α는 과산포 모수로서 모형 내에서 독립변수의 계수와

함께 추정 된다.음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음의 (수식 3-12)

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수식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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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과산포 모수로서 모형 내에서 독립변수의 계수와 함께

추정되는데, α가 영(0)이면 과산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아송 모형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 일 경우 분산이 평균()를 초과하게 되므로

과산포를 허용하는 모형을 얻게 된다.따라서 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과

산포가 존재하므로 포아송 모형보다 음이항 분포의 사용이 보다 적합하게

된다.Cameron&Trivedi(1986)는 가산자료의 과산포검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3)절단된 포아송모형(TruncatedPoissonModel)

여행수요법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자료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 제약

으로 인해 주로 현장 설문조사하여 자료를 얻게 된다.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문조사의 표본은 정수로 표현되며 1,2,3..으

로 표현된다.대상 관광지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

게 되므로 모형의 종속변수인 여행횟수는 0에서 절단된다.관광수요를 위

한 현장 설문조사는 특정 방문횟수를 k*≻0일 때이다.Shaw(1988)에 의

하면,전체 모집단 내의 번째 사람의 밀도함수를   라고 할 경우

현장의 모집단에 있는 같은 관찰자에 대한 밀도함수는 다음 (수식 3-13)

과 같다.

Pr    


  

∞

∙ 

∙  
    

(수식 3-13)

(수식 3-13)에서 조건부 밀도함수 가 포아송 분포를 갖는다고 가

정할 경우 현장표본의 밀도함수,즉 절단된 포아송(TruncatedPoisson)모

형의 확률분포는 다음 (수식 3-14)와 같다.

Pr       

exp 
 

     (수식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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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단된 포아송모형에 있어서 조건부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음 (수

식 3-15)과 같다.

          (수식 3-15)

4)절단된 음이항모형(TruncatedNegativeBinomialModel)

종속변수가 과산포를 보일 경우 표준 포아송 모형에 있어서 조건부 평

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은 모형설정의 오류를 발생시킨다.표본절단 가

산자료가 과산포를 보일 경우 평균 λ
i
와 과산포 모수 α

i
를 포함하는 음

이항 분포를 갖는 밀도함수,즉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선택함으로써 과산

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r       
 

 
  

∙
  
∙ 

   
    

  

(수식 3-16)

절단된 음이항모형의 조건부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음 (수식 3-17)과

같다.

    
   


(수식 3-17)

위의 (수식 3-17)에서 보듯이 ≻ 일 경우 분산이 평균을 초과하게

되므로 과산포를 허용하는 모형을 얻게 된다.한편,(수식 3-16)의 절단된

음이항모형에서   일 경우 본 모형은 (수식 3-14)의 절단된 포아송모

형으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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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황분석

제1절 유어낚시의 현황

1.유어낚시 인구 현황

유어낚시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수산업법』 제2조 19항(2014.10.15.)

에 의하면 ‘유어’는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해양수산용어사전(2013)에 따르면 ‘어

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말로 어업과 관계없이

취미로 하는 것’이라고 나타나있다.두 정의를 종합해보면 생업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닌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낚시인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한 정의가 완

전하지 않으며,우리나라의 유어낚시 활동인구는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인 통계자료는 없지만,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추정되어지고 있다.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낚시 인구에 대해 추정된 값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와 같다.

국내 낚시 인구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는 배상우(1992)로 약 400만 명이

유어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1995년 한국갤럽을 통해 조

사된 인구는 약 325만 명으로 나타났다.2000년 조계근의 연구에서는 약

500만 명의 유어낚시 인구를 추정하였다.2004년에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한국갤럽 시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연 1회 이상 낚시하는 인구가 573만

명,연 5회 이상 낚시하는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전

문낚시인은 약 40만 명을 밝혀졌다.민물낚시인 비중은 66%,바다낚시인

비중은 34%로 조사되었다.박정석(2003)에 따르면 전국의 낚시 인구는 약

400~500백만 명으로,이중 약 70%가 민물낚시를 하고 나머지 약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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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추정인구 비고

배상우,낚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1992)
400만 명 민물70%,바다30%

환경부,낚시 면허제추진

계획안(1995)
325만 명 한국갤럽표본조사

조계근,내수면의 낚시면허제

도입 타당성 분석 (2000)
500만 명

내수면 350만 명

해수면 150만 명

박정석,유어낚시어업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연구(2003)
약 400~500백만 명

민물 약 70%

바다 약 30%

해양수산부,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개발 및

실행방안(2004)

연 1회이상 낚시인구 574만명

연 5회이상 낚시인구 250만명

전문낚시인 약 40만명

한국갤럽표본조사.

민물66%,바다34%

이희찬,유어낚시인구,조획량,

지출 추정 연구(2010)
약 650만 명

내수면 약 37%

해수면 약 26%

혼합형 약 36%

<표 4-1>낚시 인구에 대한 추정

바다낚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또한 이희찬(2010)에 따르면 전

국의 낚시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써,이중 내수면은 약 37%,해수면은

약 26%,혼합형은 약 36%로 추정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유어낚시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유어낚시어선어업 현황

유어낚시는 우리나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통해 낚시터업,낚시어

선업 등 낚시관련 사업이 관리되고 있다.『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 6

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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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어업은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야한다(제25조 1항).또한 낚

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서 출입항시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출입항신고기관에 해야한다(제 33조 1항).이를 통해 나타

난 2013년 현재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4,390척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수는

2013년 현재 1,956천명이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낚시어선

척수
4,423 5,191 5,115 5,198 5,124 5,027 3,992 4,060 4,359 4,708 4,390

낚시어선

이용객
1,442 1,884 2,024 2,306 1,993 2,078 2,404 2,248 2,373 2,155 1,957

<표 4-2>낚시어선 척수 및 이용객수

(단위:척,천 명)

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3)

1996년 낚시어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8년 2,628척에 불과했던 낚시

어선은 2006년 5,198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어선감척 사업 등 전

반적인 어선세력 감축 등으로 2009년 3,992척으로 줄어들었다가 현재

2013년에는 4,390척이 신고되었다.낚시어선을 이용객수는 최근 10년간 연

간 2백만 명 선에서 증감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객수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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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재 난 지 역 특별대책위 지정지역

충남 6개 시군('07.12.11)

(태안,보령,서천,당진,서산,홍성)

전남 3개군('08.1.18)

(신안,영광,무안)

전북2개 시군('08.6.19)

(부안,군산)

<표 4-3>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제2절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 현황

1.사고개요 및 피해현황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7시 6분경 충남 태

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을 실은 삼성중공업

소속 1만 1,800톤급 부선이 충돌하였다.유조선의 좌현 탱크 5개소 중 3개

소가 파공되어 1만 2천 547㎘(약 10,900톤)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유출된 원유로 태안 앞바다 및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해수욕장을 오염시

키며,원유는 해류를 타고 확산되어갔다.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오염사고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기름이 유출된

만큼 오염지역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이 사고로 유출된 원유는 12,547㎘

로,사고발생지와 가장 인접한 태안군을 포함한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

남도 해안 370여㎞가 오염되었고,충청남도 59개,전라남북도 42개 도서에

타르상태의 기름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개의 해수욕장과

34,000㏊정도의 양식장과 관련 시설,4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

계되었다(한국수산회,2009).

자료:해양수산부(201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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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오염도서(개소)

전 체 육지부 계 충 남 전남·북

375㎞ 70.1㎞ 101 59 42

<표 4-4>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오염범위

자료:해양수산부(201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내부자료

태안의 관광분야의 피해를 살펴보면,유출사고 직후인 2008년의 방문객

수는 전년인 2007년 대비 76%로 급격히 감소한 4,854천명으로 나타난 것

으로 나타났으며,2009년과 2010년의 방문객 수 또한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

해 직접 피해지인 태안의 관광객 수의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방문객수 19,689 20,627 20,880 4,854 14,704 11,912

<표 4-5>태안의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단위:천 명)

자료:문화체육관광부,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 피해 보상 추진현황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은 IOPCF등 국제

기구와 주민들 간에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비용을 모두 보상하여야 하

나,현재는 개인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표

4-3>에서와 같이 사고이후 피해가구 수는 4만여 가구에 이르며,채권신

고 건수는 12만 건을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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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구·채권

신고건수

(‘12.8.27)

피해가구 수

채권신고 건수(대전지법 서산지원)

계
수산

분야

비수산

분야
복합

4만여 가구 127,471 110,062 16,575 834

<표 4-6>허베이 유류유출사고관련 피해가구 및 채권신고 건수

자료:해양수산부(201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내부자료

2013년 10월 현재,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 후 어민들과 주민들의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국제유류오염기금

(IOPCF)에서는 청구액의 6.5% 수준인 1,700억 원 수준의 보상을 결정하

였다.수산분야의 피해 인정 수준은 2.7%이며,관광피해 인정수준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분
청구

건수

청구

금액

사정건수 사정

금액

청구 보상

건수

청구 보상

 금액0이상 기각

청소 및

방제 비용
2521,488억 원 218 23 989억 원 184 930억 원

재산피해 20 23억 원 16 4 8억 원 12 8억 원

수산분야

(포획어업,양식)
110,33216,053억원 38,010 72,322 479억 원 29,456 449억 원

관광 및

경제적 피해
17,7374069억 원 2,946 14,789 340억 원 2,769 329억 원

SLQ 626118억 원 23 38 169억 원 - -

총액 28,40327,752억원 41,213 87,1761,987억 원 32,420 1,718억원

<표 4-7>허베이 유류유출사고관련 IOPCF청구액 및 보상액

자료 :WWW.IOPCFUNDS.ORG

*SLQ(StandingLastintheQueue)：최후순위청구,국제기금 보상청구액에 대한 지급

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출한 방제비 등을 피해보상의 후순위로 청구하

는 제도로 총 피해사정액이 국제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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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 자료 조사 개요

본 연구는 태안 유어낚시 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행비용법을 이용하

기 위하여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조사 설문지(부록 1)

는 크게 태안 주변해역 바다 유어낚시어선 이용실태 문항 및 인구통계학

적 문항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여행행태에 관한 질문은 과거 1년 동안의 낚시방문횟수,방문의 주목적지

등으로 구성되었고,여행비용은 교통비용,낚시관련비용,현지 지출한 비용

으로 구성되었다.교통비용에 대해 방문자의 출발위치,교통수단,여행시간

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였으며,낚시관련비용은 용선료,미끼와 장비구입비,

기타비용들이 포함된다.현지 지출은 숙박비,음식비,기타비용 등이 포함된

다.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응답자의 직업,성별,연령,결혼여부,학력,소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태안의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태안의 유어낚시어선

을 이용한 유어낚시객만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실시되었다.설문내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원들은 응답

자에게 설문지를 배분하고 응답자 옆에서 질문내용을 보충설명하며,불충

분한 응답내용을 질문하여 추가로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표본

수는 총 325개이고,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3개 표본을 제외한 322개가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이 표본조사는 갯바위낚시를 제외한 유

어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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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 자료 현황

1.인구통계학적 현황

태안의 유어낚시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기위해,성별,결혼상황,

연령구조,학력수준,가족 수,소득,지역,낚시 경력 등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태안 유어낚시객의 성별현황을 빈도분석 결과 남성이 293건(91%)

으로 대부분의 유어낚시객이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 현황 결혼상황 현황

구분 빈도(건) 퍼센트(%) 구분 빈도(간) 퍼센트(%)

남성 293 91.0 기혼 263 81.7

여성 29 9.0 미혼 59 18.3

합계 322 100 합계 322 100

<표 5-1>태안 유어낚시객 성별 및 결혼상황 현황

둘째,태안 유어낚시객의 연령별 구성은 40대가 124건(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6.1%,50대 20.8% 순으

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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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건) 퍼센트(%)

30대 미만 31 9.6

30대 84 26.1

40대 124 38.5

50대 67 20.8

60대 이상 16 5.0

합계 322 100.0

평균 43.0

표준편차 9.7

<표 5-2>태안 유어낚시객 연령구조 현황

셋째,태안 유어낚시객의 학력수준분포를 살펴보면,대학교 졸업이 169

건(52.5%)으로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32.9%,대학원 졸업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초등 이하 2 0.6

중학교 10 3.1

고등학교 106 32.9

대학교 169 52.5

대학원 이상 35 10.9

합계 322 100.0

<표 5-3>태안 유어낚시객 학력수준 현황

넷째,태안 유어낚시객의 가족현황은 4인 가족이 168건(52.2%)으로 과

반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3인 가족 20.8%,5인 가족

13.7% 가 뒤를 따랐다.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연령구조에서 30~50대가 높

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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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건) 퍼센트(%)

2명 이하 17 5.3

3명 67 20.8

4명 168 52.2

5명 44 13.7

6명 이상 26 8.1

합계 322 100.0

평균 3.98

표준편차 1.018

<표 5-4>태안 유어낚시객 가족 현황

다섯째,태안 유어낚시객의 거주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100~150km 미

만이 216건(67.1%)으로 가장 높으며,그 다음으로는 50km 미만이 15.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구분

50km미만 51 15.8 태안,서산,당진,홍성

50~100km미만 29 9.0 청양,아산,보령,천안,평택,화성

100~150km미만 216 67.1
서울,익산,성남,논산,대전,부여,부천,

군산,연기,인천,광명,수원,군포,안산 등

150~200km미만 14 4.3
의정부,전주,남양주,이천,구리,고양,일

산,광주,김제

200km이상 12 3.7 부산,김해,순천,목포,원주

합계 322 100.0

<표 5-5>태안 유어낚시객 지역 현황

주 :태안과의 거리는 지역별 시·군청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계산한 수치임

여섯째,태안 유어낚시객의 소득을 살펴보면 월별 소득이 200～250만원

인 응답자가 64건(1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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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00만원(18.6%),500만 원 이상(16.8%)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50만원 미만 6 1.9

50～100만원 2 0.6

100～150만원 20 6.2

150～200만원 23 7.1

200～250만원 64 19.9

250～300만원 46 14.3

300～350만원 47 14.6

450～500만원 60 18.6

500만 원 이상 54 16.8

합계 322 100.0

<표 5-6>태안 유어낚시객 소득 현황

일곱째,태안 유어낚시객의 낚시 경력은 5년 미만이 124건(38.5%)으로

가장 많으며,그 다음으로는 5~10년 미만(24.5%),10~15년 미만(15.5%)의

순으로 나타났다.낚시 경력이 높은 집단의 차지 비중이 낮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5년 미만 124 38.5

5~10년 79 24.5

10~15년 50 15.5

15~20년 27 8.4

20~25년 25 7.8

25년 이상 17 5.3

합계 322 100.0

평균 8.61

표준편차 7.807

<표 5-7>태안 유어낚시객 낚시 경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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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행행태 현황

태안 유어낚시객의 유어낚시 여행행태 특성은 방문횟수,방문 시 체류

일수,유어낚시 외 여행 유무,낚시 어획량,낚시환경 만족도,유어낚시여

행 비용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조사된 태안 유어낚시객의 연간 총 낚시여행 횟수는 평균 약 11

회이며,이중 태안 낚시여행 횟수는 약 8회(73.1%)로 태안 낚시여행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간 총 낚시여행

횟수(A)

연간 태안 낚시여행

횟수(B)

태안 낚시여행 비중

(B)/(A)

평균 11.25 8.22 73.1

최소값 1 1 100.0

최대값 130 70 53.8

평균의 표준오차 .824 .545 -

표준편차 14.783 9.775 -

<표 5-8>태안 유어낚시객 방문 비중

(단위 :회,%)

태안 유어낚시 방문횟수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5회 미만이 106건

(3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5회 미만 106 32.9

5~10회 76 23.6

10~15회 67 20.8

15~20회 24 7.5

20~25회 20 6.2

25회 이상 29 9.0

합계 322 100.0

<표 5-9>태안 유어낚시객 방문횟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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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태안 유어낚시객의 방문 체류일수는 당일여행이 59.3%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평균적으로 1.35일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당일 191 59.3

무박 2일 60 18.6

1박 2일 59 18.3

2박 3일 11 3.4

3박 이상 1 .3

합계 322 100.0

평균 1.35

<표 5-10>태안 유어낚시객 방문 체류일수

셋째,유어 낚시 어선을 이용한 낚시객의 주 방문목적이 유어낚시인 비

율은 88.4%로 나타났다. 유어낚시 이외의 여행목적을 가지는 낚시객의

비중은 12.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있음 40 12.5

없음 282 88.4

합계 319 100.0

<표 5-11>태안 유어낚시 외 여행

넷째,태안 어선낚시를 통해서 우럭,광어,놀래미,대구,농어 등이 잡

히는 주요 어종으로 나타났으며,일일 낚시로 획득하는 어획량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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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kg으로 나타났다.태안 유어낚시객의 낚시 어획량은 하루 10~15kg를

획득하는 응답자가 80건(24.8%)로 그 비중이 가장 많으며,그 다음으로는

5kg미만(20.8%),5~10kg(16.5%)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5kg미만 67 20.8

5~10kg 53 16.5

10~15kg 80 24.8

15~20kg 42 13.0

20~25kg 34 10.6

25kg이상 46 14.3

합계 322 100

평균 12.69

표준편차 8.949

<표 5-12>태안 유어낚시객 낚시 어획량 현황

다섯째,태안 유어낚시 여행비용은 여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여행비용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여행비용은 1인 평균 약

207,177원으로 나타났으며,이 중 낚시관련 비용이 114,211원(55%)으로 가

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다음으로는 교통비(38,859원),음식

비(22,273원)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금액 표준편차

교통비 38,859 24,323

숙박비 16,429 32,459

음식비 22,273 22,469

낚시관련비용 114,211 62,350

기타비용 15,405 1,290

총비용 207,177

<표 5-13>태안 유어낚시 여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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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개별 낚시객의 주관적인 인식인 태안의 낚시환경 만족도조사에

서는,어밀도,경치,한적도,편의시설 중 어밀도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

점에 7.6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는 경치,한적도,편의시설 순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어밀도 경치 한적도 편의시설

평균 7.63 7.21 6.57 6.05

표준편차 1.325 1.201 1.488 1.512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1점 0 0 0 2

2점 1 1 5 5

3점 3 1 10 16

4점 3 4 11 18

5점 13 16 31 52

6점 36 55 80 112

7점 71 117 115 66

8점 111 87 43 39

9점 73 35 21 11

10점 11 6 6 1

합계 322 322 322 322

<표 5-14>태안 주변해역 낚시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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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오염사고의 인지조사에서는,<표 5-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에 의하면 오염사고 이후 4년 6개월이 지난 설문 당시의 태안

주변해역의 환경상태는 유류오염이전의 환경수준으로 회복하였다고 인식

하는 비율은 65%이고,대부분이 사고이전의 80%이상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빈도(건) 퍼센트(%)

인식 319 99.1

미인식 3 .9

합계 322 100.0

<표 5-15>유류오염사고 인식

구분 빈도(건) 퍼센트(%)

사고이전 보다
개선 26 8.1

사고이전 수준
회복 211 65.5

사고이전
80%이상 회복

73 22.7

사고이전
60~80% 회복

8 2.5

사고이전
50%이하 회복 4 1.2

합계 322 100.0

<표 5-16>태안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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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에 의한 분석

1.지역여행비용법 분석

가.지역여행비용법 분석결과

전통적인 지역여행비용법은 같은 지역에서 방문지까지의 여행비용(거

리)이 같다고 가정하고 목적지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게

되므로 지역구분 및 거리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본 연구에서 태안 유어

낚시객의 지역은 설문조사를 통해 시·군 단위 조사가 되었다.실질적으로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별로도 거주지가 다르므로 목적지와의 거리

가 차이가 발생하지만,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여행거리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여행거리의 산

정은 각 시·군의 시청 및 군청을 기준으로 태안군청까지의 최단거리를

GPS및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ZTCM에서 관광수요에 인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문자 수와 인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문자수 대신에 방문율을 적용하게

된다.실제로 여행비용법에 기반을 둔 관광수요 분석모형에서는 방문자

수 대신에 방문율을 이용한다.지역 인구와 방문자 수에는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와 인구가 동시에 고려된 방문율(×1,000)로

판단함으로써 보다 더 모집단에 근사한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본 연구

에서는 통계청 조사 관리국에서 공포하는 2010년 인구총조사의 각 시·군

사회활동 인구(15세 이상)를 이용하여 방문율을 도출하였다.

ZTCM으로 태안 유어낚시 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총경험수요함수(wholerecreationexperiencedemandfunction)를 도출해

야 한다.수요함수 추정을 위해 <표 5-17>과 같이 지역별 방문율과 방문

지까지의 편도거리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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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리
방문

객수
인원

방문

율
지역 거리

방문

객수
인원

방문

율

고양 152.99 3 726,518 0.41 순천 288.53 1 206,376 0.48

공주 109.61 4 103,407 3.87 시흥 119.13 4 311,940 1.28

광명 125.26 2 266,658 0.75 아산 81.85 4 220,630 1.81

광주 150.79 1 180,653 0.55 안산 107.61 7 566,262 1.24

구리 160.6 1 149,455 0.67 안성 114.51 5 145,089 3.45

군산 131.94 2 211,786 0.94 안양 120.82 5 491,967 1.02

군포 109.78 4 221,909 1.80 연기 130.96 1 67,878 1.47

김제 150.01 1 71,472 1.40 오산 111.11 3 142,359 2.11

김해 384.94 1 378,055 0.26 용인 120.14 5 667,976 0.75

남양주 167.39 1 416,257 0.24 원주 213.99 2 251,244 0.80

논산 137.8 1 99,179 1.01 의정부 181.99 1 339,300 0.29

당진 44.22 10 111,913 8.94 이천 162.55 1 154,373 0.65

대전 136.07 9 1,215,562 0.74 익산 140.71 2 242,298 0.83

목포 274.89 1 199,883 0.50 인천 127.73 16 2,166,294 0.74

보령 83.04 3 81,227 3.69 일산 151.77 4 209,142 1.91

부산 393.29 7 2,889,391 0.24 전주 167.64 1 522,200 0.19

부여 134.59 1 58,052 1.72 천안 89.31 12 456,693 2.63

부천 132.14 15 697,230 2.15 청양 72.84 1 25,945 3.85

서산 17.44 20 124,836 16.02 태안 0.231 18 46,336 38.85

서울 145.67 115 8,191,674 1.40 평택 91.79 3 303,864 0.99

성남 138.8 8 779,984 1.03 홍성 49.02 3 69,298 4.33

수원 111.2 7 856,100 0.82 화성 96.13 6 361,915 1.66

<표 5-17>지역별 방문율과 편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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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의 거리와 방문율의 상관도는 아래 <그림 5-1>과 같이 역함수형

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1>거리와 방문율 간의 수요함수 형태

총경험수요곡선을 최소자승법(ordinaryleastsquare:OLS)에 의해 분석

한 결과 <표 5-18>과 같이 나타났다.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

는 수정된  이 양대수 선형 모형의 경우 0.5,반대수 모형의 경우 0.887

로 분석되어,반대수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독립변수가 거리변수 1개임을 고려할 때,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분석된다.이때,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F통계량은 353.488로

설정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1% 이내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42 -

총경험수요모형

종속변수 Q/P LN(Q/P)

함수형태 선형 반대수 반대수 양대수

DIST -.040 *** -.010 ***

LN(DIST) -6.196 *** -.765 ***

상수 8.556 *** 32.089 *** 1.528 *** 3.793 ***

  .188 .889 .396 .511

수정된

 
.169 .887 .383 .500

F값 10.156 ** 353.488 *** 28.888 *** 45.996 ***

<표 5-18>총경험수요모형 회귀분석결과

주)***p<0.01,**p<0.05,*p<0.1

반대수 모형으로 추정된 태안 유어낚시에 대한 방문자의 수요방정식은

다음 (수식 5-1)과 같다.독립변수인 거리변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음(-)으

로 나타나고 있어 방문율은 거리의 역함수 관계로 Clawson이 제시한 여

행비용법과 같이 일치하는 이론적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함수식에 따르면 177.5km에서는 수요(방문율이 0%)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ln    조정된   (수식 5-1)

여기서,
Qij

Pij
=태안 및 주변의 방문율

Qij=태안 및 주변의 방문 수요량

Pi=거주지 i의 만 15세 이상 인구

 거주지 i와 태안 j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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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출된 수요함수(수식 5-1)은 방문자의 총경험을 통해 도출된 수

요곡선이며,총경험수요함수는 방문자의 전체경험에 바탕을 둔 수요곡선

으로서 관광자원 자체의 독립적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므로 관광자원 자

체의 자원수요함수를 도출이 필요하다.총경험수요함수를 통해서 태안유

어낚시의 관광자원 자체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이 가능하다.태안의 자

원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총경험수요함수에서 거리가 한 단위씩 변

동할 때,그 방문횟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방문횟수 수

요변화표에 표시하면 된다.

처음의 비용(initialprice)을 0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방문에 대한 추가거

리(비용)를 더하면 관광경험곡선에서 방문율은 다음 (수식 5-2)과 같

이 변화한다.

 
  



   (수식 5-2)

여기서,Pij=거주지 i의 만 16세 이상 인구

 거주지 i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방문지j까지의 거리

 방문자 수

자원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우선 총경험수요함수로부터 방문비용

이 한 단위씩()증가할 때,그 방문횟수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파악

하고,예상방문율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를 방문횟수-추가 방문비

용 평면상에 표시하여 각 지역에 대한 여행비용 증가로 인한 수요의 변화

량을 계산한다.여기서 는 비용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의미할 뿐

만 아니라 한계효용(편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은 l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더 소비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추가

편익(additionalbenefit)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조광익,1998).

비용변화분 에 대한 태안 유어낚시 방문수요()변화는 개별 수요

표(demandschedule)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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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요표을 근거로 하여 태안의 자원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2>태안 유어낚시 자원수요함수

태안의 자원수요함수는 최소자승법(OLS)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 <표

5-19>와 같이 나타났다.추정결과 태안 유어낚시 자원수요함수의 가장

적합한 회귀선의 형태는 독립변수인 거리의 증가분과 종속변수인 방문자

에 종속변수에만 자연대수를 취한 반대수 선형모형(semi-log)이 수정된

 이 0.97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으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이 1107.291로 가장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통계적 적합성은 높지만

반대수 모형은 적분의 결과를 이용함에 있어 10,750km로 소비자잉여가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가졌다.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한 양

대수 선형모형(double-log)이 수정된  이 0.773,F값이 116.922으로 유의

한 모형을 나타났고,추정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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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수요함수모형

종속변수 Q LN(Q)

함수형태 선형 반대수 반대수 양대수

DIST -1.60426 *** -.046 *** 　

LN(DIST) -112.682 *** -2.436 ***

상수 199.685 *** 534.602 *** 6.399 *** 12.612 ***

  .606 .922 .971 .780

수정된

 
.593 .919 .970 .773

F값 46.23 *** 355.6 *** 1107.291 *** 116.922 ***

<표 5-19>자원수요함수 모형 회귀분석 결과

주)***p<0.01,**p<0.05,*p<0.1

이와 같이 추정된 태안 유어낚시 자원수요함수는 다음 (수식 5-3)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ln    ln     (수식 5-3)

여기서, 태안 유어낚시 방문자

ln 거주지 i와 태안 j까지의 거리의 증가

자원수요함수에서 관광자원의 수요변화를 살펴보면,수요의 탄력성을 ε이

라 할 때,전술한 바와 같이 양대수를 취한 대수선형모형 lnY=a+blnX

에서 계수b의 값이 곧 점탄력성이기 때문에 태안 유어낚시환경의 점탄력

성은 ε=-2.4361이다.도출된 점탄력성 값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

격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탄력적(elastic)이라고 할 수 있다.즉,가

격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곧 방문비용(거리)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수요함수로부터 소비자잉여 즉,총관광편익을 도출해보면,자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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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한계효용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편익은 이 함수식의 내부

면적이다.자원함수의 내부면적을 적분하면 그 값이 바로 방문자들이 지

불하고자 하는 그 자원의 총편익이다.

Bergstrom(1991)에 따르면 적분구간을 사용되는 구간은 보통 최소값에

서 최대값이나 중앙값에서 최대값 구간이 사용된다.Whitehead et

al.(2000),Xueetal.(2000)등의 연구에서는 사용한 가격의 최소치에서 최

대치까지로 적분구간을 삼아 적분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에서의

태안지역까지의 최소이동거리인 0.23km와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177.5km 구간을 적용하여 총편익을 추정하였다.

앞서 얻어진 자원수요함수를 각각 적분하여 태안 유어낚시어선 이용객

의 소비자잉여 BE
는 다음 (수식 5-4)와 같이 수식화 할 수 있다.

 




 
     (수식 5-4)

식을 통해서 유어낚시어선 이용객의 소비자잉여는 약 1,724,627Km의

거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자원수요곡선을 도출해 본 결과,적분의 범위의 산정에 따라 추정된 소

비자 잉여의 값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적분 범

위를 0.1km부터 설정하여 도출할 경우,약 5,707,115Km의 거리를 주행하

는 만큼의 소비자잉여를 가지며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처럼 소비자잉여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한계점을 가지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은 태안(38.85)과 서산(16.02)의 방문율이 평균 2.894보다 높음

으로 자원수요함수곡선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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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비자잉여의 추정

분석을 통해 태안의 유어낚시객은 약 1,724,627Km의 거리를 주행하는

만큼의 경제적 편익을 가진다.적분을 통해 구해진 편익은 km 단위로 계

산되어 나온다.따라서 이 수치를 다시 화폐단위로 전환해야한다.거리로

도출된 값을 화폐 가치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행연구 조형규(2000)에 따

르면 리터당 12.5km를 운행하고,리터당 800원을 기준으로 승용차 평균탑

승인원을 5명으로 가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였으며,한상현·

조광익(2005)은 (CS*130/5)를 이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는데,리터당

10km를 운행하고,리터당 1300원을 기준으로,승용차 한 대당 5명을 탑승

자수로 하여 환산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승용차의 평균연료소비율

과 실제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답한 차량 당 탑승인원을 평균치로 이용하

였는데,이는 차량 당 평균 탑승자의 수가 편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단지 운행비용만이 고려되어 시간가치에 대한 비용

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12)

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통행시간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에서 산정한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였다.이는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수단선택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다음,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한계대체율 관계로

부터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도출하고,승용차의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는

업무통행 시간가치의 42.8%로 산출한 값이다.

승용차 운행

 시간가치
구분 기준

통행시간가치

(원/인)

재차인원

(인/대)
통행시간가치

예비타당성조사(2012) 비업무통행
2010 8,769

1.11
9,734

2012 9,321 10,347

<표 5-20>예비타당성조사(2012)의 통행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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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표본인구 322명의 관광편익(소비자잉여)는 약 1,724,627Km의 거

리를 주행하는 만큼의 경제적 편익을 가지며,이를 1인당 소비자잉여로

산출시 5,355km가 된다.

1인당 소비자잉여를 <표 5-20>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승용차 1대

당 1.1명의 승차기준과 승용차 1대당 비업무통행시간가치 8,769원 그리고

시간당 주행거리를 80km를 이용하여 도출한 1일 1인당 소비자잉여는

534,929원4)이 되며,1인당 연간 소비자잉여는 4,386,420원으로 추정되었다.

구 분 지역여행비용법

1일 1인당 낚시어선 이용객 소비자잉여 534,929

1인당 연간 소비자잉여 4,386,420

<표 5-21>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4) 1일 1인당 유어낚시 소비자잉여= 5,355km÷1.11명(승용차 1대당 인원)÷80km(시간당 주행거

리)×8,769원(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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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여행비용법 분석

여행비용에 있어서 실제 지출된 여행비용뿐만 아니라 여행시간 또한 여

행비용법에서의 중요한 설명변수이며,여행비용에서 여행시간의 기회비용

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을 여행비용에 포함시키는 것

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하는 포함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유어낚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

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 <표 5-22>과 같이 요약된다.

구 분
멕시코만

김도훈(2005)

통영

표희동외(2008)

전남

서주남외(2012)

태안

최종두(2014)

대상지역 1년간

출조횟수
○ ○ ○ ○

1인 1일당 경비

(출조비용+기회비용)

출조시간×

시간당 임금
월 소득의 1/3

월근무일수

22일 가정

소득의 1/4

월근무일수

22일 가정

소득의 1/4

월 평균 소득 ○ ○ ○ ○

출조경험(year) ○ ○

결혼여부 ○

나이 ○

지역 사업 인식도 ○

유어선 보유 유무 ○

1인당

평균어획량(kg)
○ ○ ○

어획률 ○

<표 5-22>유어낚시 경제적 가치 선행연구의 변수

앞서 언급한대로 종속변수는 지난 1년 동안 대상지역에 출조 횟수를 이

용하며,시간의 기회비용 추정에 있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시간의

기회비용은 임금의 1/4~1/2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임금의 1/4을 적용하여 시간의 기회비용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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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산자료모형 분석결과

태안 유어낚시 여행객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산자료모형

인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 그리고 표본추출오차의 보정을 위한 절단된

가산자료모형인 절단된 포아송모형과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파라미터의 추정방법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고,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잉여로서의

유어낚시의 1회 당 소비자잉여,1인당 총 소비자잉여 및 어획률의 변화에

따른 총경제적가치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ITCM의 함수식은 (수식 5-5)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은 <표 5-23>으로 나타났다.

       (수식 5-5)

여기서   1년 동안의 태안 유어낚시 횟수(회)

  왕복여행비용+여행시간의 기회비용(단위:1일당 원)

  1일 유어낚시 어획량(단위:Kg)

  월평균 가구소득(단위:100만원)

  유어낚시 경험 연수(단위: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OUNT 8.2 9.8 1 70

 CATCH 12.7 8.9 1 45

 INCOME 329.7 138.5 50 525

 CAREER 8.6 7.8 1 41

 D-COST 189394 71370.4 19773.97 463150.7

<표 5-23>분석 자료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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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4가지의 모형 모두 기회비용이 포함된 여행비용

변수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행비용이 증가할

수록 유어낚시의 여행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외의 다른 변수에서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

지며 어획량이 많을수록,소득이 높을수록,낚시경력이 많을수록 유어낚시

여행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우도비 검정결과에 의한

적합도 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변수명 포아송모형 음이항모형

상수항 1.800227 *** 1.841991 ***

CATCH 0.0237413 *** 0.0144294 ***

INCOME 0.0010172 *** 0.0007992 ***

CAREER 0.0283155 *** 0.0373606 ***

D-COST -0.0000036 *** -0.0000031 ***

Alpha 0.6839792 ***

Loglikelihood -1654.0314 -988.60516

<표 5-24>일반가산자료모형의 추정결과

주)***p<0.01,**p<0.05,*p<0.1

일반가산자료모형의 추정결과를 <표 5-24>에서 살펴보면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의 모든 변수들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음이항모형의 종속변수 과산포여부를 판단하기위

해 Alpha를 추정결과,Alpha=0이라는 귀무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 기

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포아송모형에는 과산포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따라서 포아송모형의 모든 독립변수들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은 과산포현상에 따라 표준오차들이 과소평가됨으로써 유의성에 과대평가

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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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절단된 포아송모형 절단된 음이항모형

상수항 1.797673 *** 1.599358 ***

CATCH 0.0238843 *** .0143557 ***

INCOME 0.001025 *** .0010146

CAREER 0.0284647 *** .0474355

D-COST -0.0000035 *** -0.0000036 ***

Alpha 1.327492 ***

Loglikelihood -1653.0751 -950.46535

<표 5-25>자원수요함수 모형 회귀분석 결과

주)***p<0.01,**p<0.05,*p<0.1

종속변수가 ‘0’인 표본이 표집대상에서 제외되는 표본추출의 편의를 제

거하기 위해서 일반가산모형이 아닌 절단된 가산자료의 적용이 필요하다.

절단된 가산자료모형의 추정결과를 <표 5-25>에서 살펴보면,절단된 포

아송모형의 모든 변수들이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절단된 음이항모형의 소득변수가 10%에 유의한 수

준이지만 낚시경험의 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의 적합도에 있어,일반적인 가산자료모형과 절단된 가산자

료모형을 로그우도값(Loglikelihood)이 0에 더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

다.일반가산모형보다 절단된 가산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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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비자잉여의 추정

추정된 4개의 가산자료 모형으로부터 1일 1인당 유어낚시 경제적 가치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Hellerstein&Mendelsohn(1993)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수요모형의 소비자잉여(CS=ConsumerSurplus)는 다음

(수식 5-6)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수식 5-6)

여기서,=평균 유어낚시횟수

=여행경비의 추정계수

위와 같이 도출된 식은 간단하게 추정된 여행비용변수의 계수에 음의

값을 취한 역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CreelandLoomis,1990)

 


(수식 5-7)

자연자원의 가치속성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가치의 변화 즉,소비자잉여

의 변화는 가치속성변수(q)의 변화에 따른 유어낚시 횟수()의 변화분

()을 위 (식 5-7)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즉,는 아래

(식 5-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5-8)

위 식에서   는 포아송모형과 음이항모형의 종속변수의 평균이

다.즉,      
 이므로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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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가산모형에 대한 경제적가치의 추정하기위해 유어낚시객의 연평

균 여행일수(8.2일)와 모형들의 산출된 값을 위의 수식들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26>과 같이 산출되어졌다.

구 분 포아송모형 음이항모형
절단된

포아송

절단된

음이항

1일 1인당 유어낚시

소비자잉여
285,714 322,581 285,714 277,778

1인당 연간 소비자잉여 2,342,857 2,645,161 2,342,857 2,277,778

어획률 변화에 따른

총소비자잉여의 변화
56,429 38,667 56,279 32,699

<표 5-26>소비자잉여의 추정결과

(단위 :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는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통해 산출된 1일

1인당 유어낚시 소비자잉여는 277,778원이며,1인당 연간 소비자잉여는

2,277,778으로 분석되었다.어획률 1kg의 변화에 따른 유어낚시객의 총소

비자잉여의 변화는 32,699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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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의 결과 비교분석

설문조사로 응답된 지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을 이용하여 유어

낚시어선 이용객의 소비자잉여를 도출하였다.

지역여행비용법으로 행정구역별 거리와 방문율을 통해 회귀식을 추정하

여 소비자잉여를 계산하였다.추정된 거리의 값을 비업무통행시간가치를

통해 화폐화한 결과 유어낚시어선 이용객의 1일 1인당 소비자잉여는

534,929원으로 도출되었다.개인여행비용법에서는 여행비용에 기회비용은

응답자의 소득의 1/4을 포함하여 가산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 모형 중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는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통해 산출된 유어낚

시어선 이용객의 1일 1인당 소비자잉여는 277,778원으로 도출되었다.

구 분 지역여행비용법 개인여행비용법

유어낚시어선 이용객의

소비자잉여
534,929 277,778

<표 5-27>유어낚시어선 이용객의 소비자잉여 분석결과

두 방법의 경제적 가치는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볼 수 있었

다.동일한 설문조사 대상을 통해서 결과 값을 산출하였지만 지역여행비

용법의 경우 거리와 방문객수를 변수로 이용하였고,개인여행비용법의 경

우 개인이 여행에 지출한 비용을 변수로 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기에 차

이가 발생하였다.뿐만 아니라 시간의 기회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여행비용법의 결과 값이 개인여행비용법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접근성

이 좋은 태안과 서산 지역 낚시객의 방문율이 높음으로 자원수요함수곡선

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였으며,결과에 있어 과대계상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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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양유류유출사고로 인한 바다유어낚시의 경제

적 손실 평가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수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조업중단 및 해산물

오염으로 인한 어획 및 양식업 수익 감소 등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의 평

가는 용이하다.그러나 관광부문의 손해는 간접적이며 유류오염 피해 종

료기간 및 영향범위가 불명확하며,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류오염에 대한 관광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

문에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범위는 사고발생 지역인 태안군을 비롯하여,서산,

서천,보령,홍성 등 충남지역에서 관광피해청구를 신청한 근거를 통해 충

청남도의 해역의 낚시어선 이용 낚시객을 대상범위로 한다.허베이 오염

사고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북,전남 등 관광피해 클레임 청구가 있었

지만,분석 자료의 특성상 충청남도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류오염 피해 종료기간 및 영향기간은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 처리과

정에서도 관광피해 종료시점은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과 비수산 부문 피해

대책위원회 간 첨예한 쟁점사항이었다.유류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관광피해기간은 배상

금액 산정과 직결되기에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유류

오염에 의한 관광피해기간 설정에 있어서 생물 또는 생태계와 관광업상의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의 검토를 실시하고 설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우선,생태계 변화 따른 유류오염 영향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왔다.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 모니

터링(2012)에서는 2008년부터 해안선 잔존유징을 조사하였는데,조사지점

별로 잔존유징 상태를 잔존유징 미발견,미약한 잔존유징,우려수준 잔존

유징,심각한 잔존유징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잔존유징 미발견 지역은 2008년 4.48%,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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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2010년 87.82%,2011년 92.36% 그리고 2012년에는 92.39%으로

잔존유징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또한 유류피해 직접지역인 학암포

해변과 연포해변의 어류의 종조성 및 군집조사 결과 어종의 수와 개체의

수는 사고 직후인 2008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이전인 2007년의 어종의 수와 개체 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유류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가고 있

으나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방안(2012)의 생태

학적 제 지수에 대한 비교평가결과에 따르면 종의 다양도는 사고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점차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전까지의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오염사고로 인해 관광업 피해는 관광업 예약 취소율,관광사업체 폐휴

업현황,방문객수 감소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허베이 스프리트호 사

고 발생 직후 숙박업 및 음식점의 예약 취소는 90%~100%에 달했으며,

사고발생 시점부터 2008년 6월까지 태안군 월별 관광객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40%~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승 외,2011)

또한 태안의 주요관광지 방문객수는 유출사고 직후인 2008년의 방문객

수는 전년인 2007년 대비 76%로 급격히 감소한 4,854천명으로 나타난 것

으로 나타났으며,2009년과 2010년의 방문객 수 또한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허베이 기름유출사고 후 태안방문자 수요회복분석(2012)에서 태안 관광

객 수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관광객감소와 회복 속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관광산업측면에서의 회복은 2011년 90% 이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고 예상하였다.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F)은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로 인한 관광

피해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발표하였다.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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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안군 일대에서 해상에서의 조업재개 시점이므로 더 이상 해상 및 해

안에 유류오염성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기

본적 입장이다(신용승 외,2011).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보다 국민

의 인식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조업재개 시점을 관

광피해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관광피해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

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유류오염사고의 관광피해기간 설정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수의 감소량을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먼저,충청남도의 낚시어선 이용객수가 전국의 추세에 의해서 변동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수5)<표 5-28>를 이용하여,충청남

도와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의 값이 –0.043(0.901)으로 매우 약

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이로써,전국의 낚시 이용객수의 변화

와 충청남도 낚시어선 이용객수의 변화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 낚시어선 이용객수만을 이용하여,유류오염사고의 관광피

해기간 설정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수의 감소량을 시나리오화 하였다.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충남 385 451 388 648 381 329 390 427 531 546 568

충남제외

전국
1,057 1,433 1,635 1,658 1,613 1,749 2,014 1,821 1,841 1,610 1,389

<표 5-28>낚시어선 이용객수

(단위:천 명)

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3)

5) 이 통계는 낚시어선 이용객수이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등 기타바다낚시 이용객수는 포함되지 않

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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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사고로 인한 낚시어선 이용객수의 감소율은 오염피해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4년 이후부터 감소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

였다.따라서 오염피해 발생 이후 2년간과 3년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다.

유류오염사고의 관광피해기간을 해안선 잔존유징을 조사에 근거하여

2010년에 잔존유징 미발견 비율이 87.82%가 됨으로써 유류피해가 회복되

었다고 볼 때,유류오염 피해기간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2년간)로 산정

하여 이용객 감소율이 평균 25.2%6)감소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허베이 기름유출사고 후 태안방문자 수요회복 분석 결과,관광산업측면

에서의 회복은 2011년 여름 90% 이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하였

다.이에 따라 유류오염 피해기간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3년간)로 산정

하였고 이때 이용객 감소율이 평균 12.8%7)감소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피해기간 이용객 감소율

2008년~2009년(2년간) 25.2%

2008년~2010년(3년간) 21.6%

<표 5-29>피해기간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감소율

6) 오염피해 영향기간 2008년~2009년의 연간 평균이용객수와 오염피해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

이용객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연간 평균 이용객수의
감소율











 

7) 오염피해 영향기간 2008년~2010년의 연간 평균이용객수와 오염피해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

이용객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연간 평균 이용객수의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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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피해기간의 설정에 따라서 추정된 낚시어선 이용객수의 감소율을

이용하여,앞서 ZTCM의 추정결과로 도출된 534,929원과 ITCM의 추정결

과인 277,778원을 다음 (수식 5-9)을 이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결

과 다음 <표 5-30>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  일 인당 소비자 잉여
×피해기간 제외한 기간의 평균 이용객수
×이용객감소율
×피해년수

(수식 5-9)

피해기간 지역여행비용법 개인여행비용법

2008년~2009년(2년간) 129,512,255 67,253,140

2008년~2010년(3년간) 168,903,832 87,708,404

<표 5-30>피해기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단위:천원)

피해기간을 제외한 정상기간의 연간평균이용객수,감소율 그리고 피해

기간에 따라 경제적 손실값이 크게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지역여행비용

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경우 1,295~1,689억 원으로 나타났으

며,개인여행비용법의 경우 673~877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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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태안 및 충청

남도의 유어낚시 관광객들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허

베이 스프리트호 사고는 많은 유출량과 광범위한 오염지역으로 인해 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비수산분야인 관광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관광업

중 유어낚시어선 이용객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위해 지역여행비용법과

개인여행비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선상에서 바다낚시를 하는 유어낚시객의 유효표본 322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응답된 자료를 통해 지역여행비용법으로 행정구역별

거리와 방문율을 통해 회귀식을 추정하여 소비자잉여를 계산하였다.추정

된 거리의 값을 비업무통행시간가치를 통해 화폐화한 결과는 1일 1인당

유어낚시 소비자잉여는 534,929원으로 도출되었다.개인여행비용법에서는

여행비용에 기회비용은 응답자의 소득의 1/4을 기회비용으로 포함하여 가

산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 4개의 모형의 설명변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적합도도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러나 포아송모형의 과산포문제

와 설문의 특성으로 인해 표본추출의 편의발생을 내부화하기 위해 절단된

모형이 일반가산모형보다 적합하게 나타났다.모형 중에 가장 적합한 모

형으로 판단되는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통해 산출된 1일 1인당 유어낚시

소비자 잉여는 277,778원으로 도출되었다.

유류유출사고의 영향기간의 산정에 대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유류사고의 피해기간을 시나리오화하여 경제적 손실을 도출하였다.산

출된 1일 1인당 유어낚시 경제적 가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여행비용

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경우 1,295~1,689억 원으로 나타났으

며,개인여행비용법의 경우 673~87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행비용법은 관광재를 직접 이용한 관광객을 근거로 하여 관광재의 수

요를 도출하고 이용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다.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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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두 방법의 경제적 가치는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동일한 설문조사 대상을 통해서 결과 값을 산출하였지만 지역

여행비용법의 경우 거리와 방문객수를 변수로 이용하였고,개인여행비용

법의 경우 개인이 여행에 지출한 비용을 변수로 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

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뿐만 아니라 시간의 기회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여행비용법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은 첫째,서울과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거리별 방문율

에 문제가 있었다.접근성이 좋은 태안과 서산의 방문율이 높음으로 자원수

요함수곡선의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였다.이로인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에 있어서 적분의 범위의 산정에 따라 추정된 소비자 잉여의 값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행정지역의 최소거리인 태

안 내에서 0.23km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둘째,거리(km)

로 도출되는 소비자잉여를 화폐화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단순히 유류

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대체율법과 한계임금법이 적용된 비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시간의 기회비용을 포함하고자 했다.셋

째,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거리에 따른 여행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다.넷째,자원수요함수 각각의 모형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민감하게 변화

하는 한계점을 볼 수 있었다.개인여행비용법에서는 여행비용에 관한 응답

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었으며,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과산

포문제와 표본절단의 문제에있어서 절단된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두 방법에 의한 가치 평가 결과를 단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

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지역여행비용법을 통해

분석된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여행비용법을 통한 분석이 동시에 분석될 필

요가 있다.

낚시어선 관광객은 어종과 계절에 따라 출조시기마다 느끼는 관광자원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요곡선이 여름

철에 대한 관광수요로써 전체 낚시어선 관광객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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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항만에 연간 20만 척의 선박이 입출항 하고 있으

며,818건의 선박사고가 일어나고 있다.해양에서의 사고는 바다라는 매개

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피해를 입는다.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또한 향후 해

상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의 피해사정 및 배상과

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들이 재현될 것이다.본 연구에서의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과 사고의 예방에 대한 조치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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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표 본 no

년 월 2012년 월 일

조 사 자

【부록:설문지】

태안 바다낚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태안 주변해역에서의 바다유어낚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바다낚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수집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개인에 관

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응답하시

는 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설문에 관한 문의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표희동 (051-62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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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무박 2일 1박 2일 2박 3일 3박 이상 기타

()박 ()일

Ⅰ.태안 주변해역 바다 유어낚시 이용실태 조사

1.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낚시를 하기 위한 여행횟수는 모두 몇 번이

나 되십니까? ( )회

2.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낚시를 하기 위해서 태안 주변해역을 방문

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십니까? ( )회

3.귀하께서 이번 바다 낚시여행의 출조지역은 어디 입니까?

( )지역

4.귀하께서 평소 태안 주변해역 바다낚시여행의 교통수단 및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발위치 ( )시 ( )구(군)

출발(집)에서 현지까지 총 여행시간 ( )시간 정도

교통수단

① 자가용 ② 여행사단체버스

③ 고속/시외버스 ④ 렌트카

⑤ 기타 ()

5.귀하께서는 태안 주변해역 바다 낚시여행시 대략적으로 몇 일 정도

머무르십니까?

6.귀하께서는 이번 태안 주변해역 여행시 낚시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

지고 있으십니까?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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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매우만족 보통 매우불만족→

어밀도

(물고기 개체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경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한적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편의시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방문지 방문목적

7.다른 방문지역 및 목적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8.귀하께서는 태안 주변해역의 낚시환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어

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평소에 태안 주변해역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주로 잡은 고기는 무엇

입니까?

하루 낚시하시면서 몇 마리 정도나 낚으십니까?

하루 낚시하시면서 획득하시는 고기의 양은 평균 몇 kg정도나 됩니까?

고기의 종류

고기의 마리수

고기의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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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하께서 이번 여행동안 지출하시는 경비를 세부항목별로 답해주십

시오.(1인기준)

교통비
자가용(),렌트카( ),버스( )

원

숙박비
호텔( ),모텔( ),여관( ),민박( ),친지집( )

원

음식비 총횟수( )/1인당 원

낚시관련

비용

용선료(1인당) 원

장비구입비(미끼 등 포함)/1인당 원

기타 ( )/1인당 원

기타비용 원

합계 원

*교통비 -자가용 :연료비와 통행세,주차비 포함

-렌트카 :렌트비,연료비와 통행세,주차비 포함

-대중교통 :운임

11.귀하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

피리트호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아니오)

12.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약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그 때와

비교하여 현재는 태안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상태가 유류오염사고이

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고이전 보다 개선됨 ②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③ 사고이전의 80%이상 회복됨 ④ 사고이전의 60~80% 회복됨

⑤ 사고이전의 50%이하 수준으로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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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회경제적 특성조사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상의 필요를 위하여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

다.단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니 정확하게 √ 해주십시오

성별 결혼여부 연령
총 가족

구성원수

(남 /여) (기혼 /미혼) 만 ( )세 ( 명)

1.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영업 회사원 자유전문직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

2.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3.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3)100～150만원

(4)150～200만원 (5)200～250만원 (6)250～300만원

(7)300～350만원 (8)350～400만원 (9)400～450만원

(10)450~500만원 (11)500만원 이상

4.귀하의 낚시 경력은 몇 년이나 되십니까?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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